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3000
경제개발비             150,734,334700,340,401 549,606,067 [국비121,410,427]

3100
농수산개발비           2,713,98753,795,619 51,081,632 [국비25,224,924]

3120
농촌진흥               319,6982,936,754 2,617,056 [국비285,993]

3121
농업기술센터운영       319,6982,936,754 2,617,056 [국비285,993]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185,0412,270,273 2,085,232  

110
인건비              

△11,2871,068,034 1,079,321  

101 △11,287인건비 1,068,034 1,079,321  

△15,036 01848,015 863,051 기본급                          

봉급 (=636,011)

55,605  ·지도관                 2,261,000 * 2명 * 12월 * 1.0247 =

455,784  ·지도사                1,323,800 * 28명 * 12월 * 1.0247 =

18,224  ·별정7급                1,482,000 * 1명 * 12월 * 1.0247 =

29,797  ·기능8급                1,211,600 * 2명 * 12월 * 1.0247 =

58,076  ·기능9급                  944,600 * 5명 * 12월 * 1.0247 =

18,525  ·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7,486,000 * 3% =

상여금 (=212,004)

106,002  ·기말수당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636,011,000 * 2/12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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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6,002  ·정근수당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636,011,000 * 2/12 =

853 02187,021 186,168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초과근무수당 (=70,274)

  ·시간외근무수당 (=70,274)

2,393    –지도관          7,483 * 26시간 * 1명 * 12월 * 1.0247 =

    –지도사 (=53,165)

35,024      21호봉이상     6,086 * 26시간 * 18명 * 12월 * 1.0247 =

18,141      20호봉이하     5,674 * 26시간 * 10명 * 12월 * 1.0247 =

1,861    –별정7급         5,818 * 26시간 * 1명 * 12월 * 1.0247 =

3,334    –기능8급         5,213 * 26시간 * 2명 * 12월 * 1.0247 =

7,474    –기능9급         4,675 * 26시간 * 5명 * 12월 * 1.0247 =

2,047    –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,227,000 * 3% =

정액수당 (=116,747)

  ·가족수당 (=24,169)

10,671    –배우자                   30,000 * 38명 * 0.78 * 12월 =

13,498    –직계 존·비속            20,000 * 38명 * 1.48 * 12월 =

  ·자녀학비보조수당 (=10,76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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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2    –중학교(1,2학년)     44,460 * 38명 * 0.20 * 2/3 * 4회 =

1,878    –중학교(3학년)      185,300 * 38명 * 0.20 * 1/3 * 4회 =

7,980    –고등학교                 328,100 * 38명 * 0.16 * 4회 =

  ·정근수당가산금 (=39,480)

23,400    –25년이상                       130,000 * 15명 * 12월 =

5,280    –20∼25년미만                    110,000 * 4명 * 12월 =

5,760    –15∼20년미만                     80,000 * 6명 * 12월 =

1,440    –10∼15년미만                     60,000 * 2명 * 12월 =

3,600    –5∼10년미만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6명 * 12월 =

720  ·특수지근무수당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2명 * 12월 =

  ·위험근무수당 (=600)

360    –갑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1명 * 12월 =

240    –을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1명 * 12월 =

21,461  ·대우공무원수당        338,894,332 * 1.0247 * 6% * 1.03 =

2,997  ·관리업무수당    2,365,520 * 1.0247 * 10% * 12월 * 1.03 =

  ·특수업무수당 (=16,560)

    –기술업무수당 (=14,5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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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0      지도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35,000 * 2명 * 12월 =

8,400      지도사                          25,000 * 28명 * 12월 =

      가산금(기사,산업기사)

5,280            (30,000 * 10명 * 12월) + (20,000 * 7명 * 12월) =

1,440    –자동차운전업무수당               40,000 * 3명 * 12월 =

600    –전산업무수당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명 * 12월 =

2,896 0432,998 30,102 일용인부임                      

청사관리 및 보일러공 (=30,954)

  ·청사관리인부임(단순노무) (=14,031)

7,488    –기본급                          24,960 * 1명 * 300일 =

2,496    –상여금                   기본급총액 7,488,000 * 4/12 =

300    –월차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24,960 * 1명 * 12월 =

300    –연차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24,960 * 1명 * 12일 =

1,623    –유급휴일수당                     24,960 * 1명 * 65일 =

624    –명절휴가비                기본급총액7,488,000 * 1/12 =

1,200    –교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명 * 12월 =

  ·보일러공인부임 (=16,9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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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105    –기본급                          30,350 * 1명 * 300일 =

3,035    –상여금                   기본급총액 9,105,000 * 4/12 =

365    –월차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30,350 * 1명 * 12월 =

486    –연차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30,350 * 1명 * 16일 =

1,973    –유급휴일수당                     30,350 * 1명 * 65일 =

759    –명절휴가비         기본급총액 9,105,000 * 1명 * 1/12 =

1,200    –교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명 * 12월 =

비인부임 (=2,044)

1,393  ·국민연금부담금        일용인부임총액 30,954,000 * 4.5% =

465  ·고용보험료            일용인부임총액 30,954,000 * 1.5% =

101 186
인건비

  ·산재보험료            일용인부임총액 30,954,000 * 0.6% =

120
경상적경비          196,3281,202,239 1,005,911  

201 31,248일반운영비 247,634 216,386  

31,248 01247,634 216,386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(=79,684)

  ·범용 소프트웨어 구입 (=1,278)

1,140    –MS office xp standard                  228,000 * 5매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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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8    –V3 Pro20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,500 * 5매 =

  ·전산관련용품 (=890)

100    –Sound Car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5개 =

200    –LAN Car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10개 =

65    –스피커(Speaker)                         13,000 * 5개 =

125    –보안기(17"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,000 * 5개 =

240    –마우스(PSⅡ)                           12,000 * 20개 =

160    –키보드(106키)                          16,000 * 10개 =

  ·소규모 물품 및 수용비적 경비 (=22,204)

7,920    –레이저프린터 토너(정품)         198,000 * 4개 * 10대 =

3,168    –복사기 토너                     132,000 * 12통 * 2대 =

1,400    –복사기 드럼                      350,000 * 2대 * 2회 =

300    –FAX 토너,드럼 일체형             150,000 * 2개 * 1대 =

240    –운전등사기 잉크                  20,000 * 12통 * 1대 =

600    –운전등사기 마스터롤              150,000 * 4롤 * 1대 =

800    –운전등사기 마스터드럼            800,000 * 1회 * 1대 =

3,176    –복사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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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00    –신문용지,봉투                         250,000 * 12월 =

1,000    –각종행사 소모품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5회 =

600    –당직실 침구류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2조 =

600  ·법령추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2월 =

2,400  ·주요업무 자료 인쇄                       600,000 * 4회 =

  ·신문구독료 (=1,404)

576    –중앙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12,000 * 4종 * 12월 =

648    –지방지                      9,000 * 2종 * 3부 * 12월 =

180    –농업분야신문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3종 * 12월 =

3,000  ·사무실 소규모 수선료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0회 =

1,800  ·청소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12월 =

  ·농촌지도 홍보자료,기재관리 (=10,468)

648    –필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800 * 30통 * 12월 =

1,440    –필름인화대                        150 * 800매 * 12월 =

180    –필름현상료                         500 * 30통 * 12월 =

1,000    –새기술 정보, 속보지 발간           500 * 500부 * 4회 =

3,000    –전시물 보존 및 교체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0종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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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00    –VTR촬영 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2월 =

3,000    –농촌진흥사업 홍보용 리후렛 제작      3,000 * 1,000부 =

  ·농촌지도자 대회준비 (=3,500)

500    –현수막,표시판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5종 =

1,000    –상장,초청장,안내장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5종 =

2,000    –경기종목별준비물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10종 =

  ·각종 교육교재 및 리후렛 (=12,400)

10,000    –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         2,500 * 1,000부 * 4종 =

1,800    –품목별 농업인교육 교재           3,000 * 100부 * 6종 =

600    –농기계교육 교재 및 리후렛        3,000 * 100부 * 2종 =

  ·4-H교육행사 (=2,200)

1,000    –4-H과제(연시,연말총회)교육 교재  5,000 * 100부 * 2종 =

    –4-H행사(청소년의달,하계수련회,경진대회)현수막,안내장

1,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,000 * 3회 * 5종 =

  ·농업경영,전업농교육(전국대회) 안내장, 현수막

6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,000 * 2회 * 4종 =

1,400  ·농업인 전산교육 교재                     7,000 * 200명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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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00  ·향토음식 홍보용 교재                    10,000 * 300부 =

2,000  ·생활과학기술교육 교재                    5,000 * 400부 =

  ·새기술보급 교재 (=10,500)

600    –친환경농업교육 교재                    3,000 * 200부 =

1,000    –고품질쌀 생산기술지도 홍보 리후렛     1,000 * 1000부 =

800    –식량작물평가회 자료              2,000 * 200부 * 2종 =

    –원예,특용작물 재해예방 및 돌발병해충 방제 리후렛

1,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 * 500매 * 3종 =

    –원예,특용작물 시범사업 평가회 자료

1,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,000 * 100부 * 4종 =

1,500    –수출작목 품목별 기술교육 교재    5,000 * 100부 * 3종 =

    –수출작목 품목별 선별규격 및 품종특성표 제작

1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50매 * 4종 =

    –꽃소비 문화정착 및 수출농산물 홍보자료

1,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500 * 1000매 =

1,000    –원예교실 교재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100부 =

<공공요금 및 제세> (=36,1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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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8  ·유선방송료                          3,000 * 12월 * 3대 =

15,840  ·전화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40,000 * 33대 * 12월 =

9,600  ·전기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0,000 * 12월 =

1,800  ·상하수도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12월 =

  ·자동차세 (=1,089)

273    –승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3,000 * 1대 =

572    –짚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2,000 * 1대 =

169    –승합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4,500 * 2대 =

75    –화물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,050 * 2대 =

  ·자동차보험료 (=1,956)

133    –승용차(소형)                           133,000 * 1대 =

684    –화물차(소형)                           228,000 * 3대 =

243    –승합차(소형)                           243,000 * 1대 =

254    –승합차(중형)                           254,000 * 1대 =

642    –이륜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,500 * 12대 =

  ·각종 협회비 (=56)

36    –위험물 안전관리자 협회비                36,000 * 1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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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   –열관리 협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1회 =

600  ·정보통신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2월 =

300  ·무선통신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,000 * 12월 =

  ·우편료 (=1,220)

840    –일반보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* 4,000매 =

220    –등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100 * 200매 =

160    –우편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 * 1,000매 =

  ·환경개선부담금 (=923)

600    –자동차(경유용 5대)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5대 =

323    –건물(2,632㎥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640  ·무인방범 용역료                         220,000 * 12월 =

<운영수당> (=28,910)

  ·일숙직 수당 (=5,010)

1,360    –일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2명 * 68일 =

3,650    –숙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1명 * 365일 =

  ·교육강사 수당 (=18,500)

    –농촌지도자 새기술교육 강사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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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2시간 * 12회 =

350    –농업경영인 전업농 기술연찬 강사수당     70,000 * 5회 =

2,100    –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       70,000 * 3명 * 10회 =

700    –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강사수당        70,000 * 10회 =

420    –4-H회장단 교육 및 과제교육 등 강사수당  70,000 * 6회 =

700    –농업인 전산교육 강사수당               70,000 * 10회 =

350    –농기계교육 강사수당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5회 =

3,000    –전통음식전수 특별강사수당     100,000 * 3시간 * 10회 =

2,500    –건강프로그램운영 특별강사수당  100,000 * 5마을 * 5회 =

2,100    –생활과학기술교육 강사수당         70,000 * 5종 * 6회 =

4,200    –문화교양교실 강사수당          70,000 * 3시간 * 20회 =

400    –친환경농법 특별강사수당                200,000 * 2회 =

  ·수출작목,신품종에대한 생산기술 등 특별강사수당

3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10작목 * 2회 =

  ·직원능력개발비 (=2,400)

2,400    –수강료 보조비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6명 * 3월 =

<피복비> (=64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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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·농기계수리실 교관요원 작업복,작업화

6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,000 * 3종 * 5벌 =

<급량비> (=4,100)

3,600  ·야간,휴일 근무자                   5,000 * 60명 * 12월 =

500  ·병해충 기동예찰                     5,000 * 20명 * 5회 =

<임차료> (=14,100)

  ·농촌지도자 중앙대회,선진지 견학차량

1,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5대 * 1일 =

1,500  ·농업경영인,전업농 선진지 견학차량  300,000 * 5대 * 1일 =

3,600  ·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차량       300,000 * 6대 * 2일 =

1,500  ·품목별 연구모임 선진지 견학차량    300,000 * 5회 * 1일 =

900  ·4-H중앙경진대회 참가차량           300,000 * 1대 * 3일 =

  ·4-H하계수련회 및 문화탐방 참가차량

1,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5대 * 1일 =

  ·전통,향토음식체험프로그램 참가차량

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대 * 2일 =

  ·생활과학기술 현장학습 및 선진농장 견학차량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,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5대 * 1일 =

300  ·친환경농업 견학차량                300,000 * 1대 * 1일 =

  ·수출작목 재배농가 품목별 선진지 견학차량

1,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대 * 4작목반 =

<연료비> (=21,386)

  ·사무실 경유보일러 (=5,383)

5,178    –유류대                 17,259 * 75일 * 8시간 * 0.5톤 =

205    –유지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9,885 * 0.5톤 =

  ·숙직실 경유보일러 (=1,931)

1,849    –유류대                          3,081 * 75일 * 8시간 =

82    –유지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,734 * 1대 =

  ·지소 석유난로 (=2,110)

2,064    –유류대                      688 * 75일 * 8시간 * 5대 =

46    –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,020 * 5대 =

1,000  ·생활과학관 운영연료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100g =

10,962  ·소온실내 난방유류(경유)             609 * 100ℓ* 180일 =

<시설장비유지비> (=44,398)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  ·청사 (=9,540)

8,160    –본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100 * 2,632㎥ =

613    –북부지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,030 * 152㎥ =

281    –서부지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530 * 79.6㎥ =

281    –동부지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530 * 79.6㎥ =

205    –남부지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100 * 66㎥ =

  ·행정통신설비 유지 (=3,985)

290    –행정방송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290,000 * 1식 =

100    –키폰주장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식 =

575    –구내전화선선로                         575,000 * 1식 =

101    –모사전송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1,000 * 1식 =

2,919    –LAN시설장비                    4,865,000 * 5% * 12월 =

5,693  ·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린터              113,858,640 * 5% =

600  ·ARS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2월 =

4,800  ·이륜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,000 * 12대 =

2,000  ·기술공보 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10종 =

1,800  ·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6종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4,200  ·농업인 전산교육장 장비 유지보수         200,000 * 21대 =

1,000  ·병해충 예찰장비 수선 및 보수             200,000 * 5종 =

3,000  ·기상장비 수선 및 보수                   200,000 * 15종 =

2,000  ·소내 온실기기 수선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20종 =

5,000  ·지소 출입문 및 창문보수(5개소)       1,000,000 * 5개소 =

780  ·홈페이지관리 및 웹서버 유지보수   19,489,800 * 8% *1/2 =

<차량,선박비> (=18,279)

5,448  ·승용차(소형)                           5,448,000 * 1대 =

1,664  ·승합차(중형)                           1,664,000 * 1대 =

2,380  ·승합차(소형)                           2,380,000 * 1대 =

201 8,787
일반운영비

  ·화물차(소형)                           2,929,000 * 3대 =

202 △220여비 84,804 85,024  

0 0130,344 30,344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5,988새기술 중앙단위교육 참석               49,900 * 4일 * 30명 =

2,994업무추진회의 참석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일 * 30명 =

2,994농촌진흥기관 체육대회 참석             49,900 * 2일 * 30명 =

9,980세미나,평가회 및 연찬회 참석           49,900 * 4일 * 50명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5,988농촌학습단체 견학 및 연찬회 인솔       49,900 * 2일 * 60명 =

2,400농업기술보급 현장지도                 10,000 * 20회 * 12월 =

1,380 0251,060 49,680 월액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20,700지소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5,000 * 15명 * 12월 =

30,360일선지도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115,000 * 22명 * 12월 =

△1,600 033,400 5,000 국외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202 3,400
여비

농산물 수출시장 개척                       1,700,000 * 2명 =

203 21,050업무추진비 115,610 94,560  

0 013,000 3,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3,000소장(4급상당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△240 02900 1,14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900정원가산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30명 =

350 036,650 6,3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6,650농업기술센터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7,000,000 * 95% =

20,940 04105,060 84,120 기타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

직책급 업무추진비 (=9,000)

4,800  ·소장(4급상당)                     400,000 * 1명 * 12월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,200  ·기술담당관(5급상당)               100,000 * 1명 * 12월 =

3,000  ·지소장(6급상당)                    50,000 * 5명 * 12월 =

직급보조비 (=70,380)

4,800  ·소장(4급상당)                     400,000 * 1명 * 12월 =

3,000  ·기술담당관(5급상당)               250,000 * 1명 * 12월 =

52,080  ·지도사(6급상당)                  155,000 * 28명 * 12월 =

1,680  ·7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,000 * 1명 * 12월 =

8,820  ·8∼9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,000 * 7명 * 12월 =

4,080부서운영업무추진비         (300,000 + 5,000 * 8명 ) * 12월 =

203 21,600
업무추진비

대민활동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36명 * 12월 =

204 37,125복리후생비 351,356 314,231  

41,040정액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,000 * 38명 * 12월 =

교통보조비(4급상당이하) (=58,560)

1,680  ·소장(4급상당)                     140,000 * 1명 * 12월 =

46,800  ·기술담당관, 지도사, 7급          130,000 * 30명 * 12월 =

10,080  ·8∼9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7명 * 12월 =

79,502명절휴가비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636,011,000 * 1.5/12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39,751연가보상비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636,011,000 * 18/288 =

204 132,503
복리후생비

가계지원비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636,011,000 * 2.5/12 =

206 11,640재료비 71,284 59,644  

7,690 0164,020 56,330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3,000전시실 재료(표본,모조품)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3종 =

4,000농기계 수리용 부품                     5,000 * 40종 * 20개 =

1,0004-H회 회장단교육 및 과제교육 재료            5,000 * 200명 =

4-H회 청소년의달행사 및 하계수련회 재료

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10종 * 2회 =

6004-H회 경진대회 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3,000 * 200명 =

2,500건강프로그램운영 재료                100,000 * 5마을 * 5회 =

1,000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0회 =

1,000새해영농설계교육 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20회 =

3,000전통음식교육 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0회 =

1,000식생활공개강좌 및 시식회 재료                500,000 * 2회 =

1,000어린이 우리음식 체험교실 재료               100,000 * 10회 =

2,000벼우량종자 증식포 재료                   50,000 * 40개지역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1,000시설원예 재해대책 하우스경보장치        1,100,000 * 10개소 =

새로운 수출유망품목 개발단지 육성시범

12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,000 * 3,000평 * 1개품목 =

새로운 고소득작목개발 보급시범 재료

2,7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000 * 300평 * 3개품목 =

3,600배추 무사마귀병방제시범 재료         2,000 * 900평 * 2개소 =

4,500소내온실 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30종 =

3,200축산거점농가 방역연시               100,000 * 16개소 * 2회 =

3,000농산물포장개선시범사업                   3,000,000 * 1개소 =

1,000원예교실 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100명 * 1회 =

2,000농촌지도자대회 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10종 =

520소화기충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26개 * 1회 =

3,950 027,264 3,314 일시사역인부임                  

4,843토양검정보조원 인부임(1명, 200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6 2,421
재료비

병해충예찰보조원 인부임(1명, 100일)                        =

301 3,465일반보상금 100,931 97,466  

9,465 0825,842 16,377 공익근무요원보상금              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4,752봉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,400 * 15명 * 12월 =

13,500중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,000 * 15명 * 12월 =

5,400교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15명 * 12월 =

2,190피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6,000 * 15명 =

△6,000 0975,089 81,089 행사실비보상금                  

농업인 교육 (=20,700)

15,000  ·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                  5,000 * 3,000명 =

2,500  ·품목별농업인 상설교육 급식               5,000 * 500명 =

  ·농업경영인 교육 및 연말연시 총회 급식

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80명 * 2회 =

200  ·전업농 회의 및 교육 급식            5,000 * 40명 * 1회 =

1,000  ·농기계교육 급식                    5,000 * 100명 * 2회 =

1,200  ·선도농업인 영농공개강좌 급식       5,000 * 120명 * 2회 =

일선 농촌지도자 조직육성 (=13,984)

4,000  ·핵심회원 신기술교육,견학 보상     20,000 * 100명 * 2회 =

  ·연합회의,운영회의,세미나,연찬 급식

2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100명 * 4회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3,992  ·중앙단위연찬 및 교육 여비    49,900 * 20명 * 2일 * 2회 =

3,992  ·중앙농촌지도자대회 여비            49,900 * 2일 * 40명 =

4ㅡH회 교육 (=4,297)

1,000  ·과제교육 및 연시총회 급식          5,000 * 100명 * 2회 =

1,497  ·중앙교육 여비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10명 * 3일 =

1,500  ·청소년의달행사 및 경진대회 급식    5,000 * 150명 * 2회 =

300  ·청소년의달 행사 및 경진대회 표창   30,000 * 10종 * 1회 =

생활개선회 육성 (=6,358)

2,500  ·생활과학기술교육 급식                    5,000 * 500명 =

998  ·중앙단위교육 및 행사 여비                49,900 * 20명 =

860  ·생활개선연합회 분기연찬 급식        5,000 * 43명 * 4회 =

2,000  ·생활개선실천대회 (급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새기술 보급사업 (=3,750)

1,000  ·친환경농업교육 급식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200명 =

1,000  ·벼농사 평가회 급식                 5,000 * 200명 * 1회 =

1,250  ·경제작물시범사업 평가회 급식        5,000 * 50명 * 5회 =

500  ·원예교실 참가자 급식               5,000 * 100명 * 1회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수출작목단지 육성 (=7,500)

2,500  ·품목별 기술교육 급식           5,000 * 100명 * 5개품목 =

500  ·재배단지 선진지견학 보상           10,000 * 50명 * 1회 =

2,500  ·수출농가 수출설명회 급식       5,000 * 50명 * 10개단지 =

500  ·경제작물 시범사업 평가회 급식       5,000 * 50명 * 2회 =

  ·수출우수단지 및 수출우수농가 시상 (=1,500)

1,000    –우수단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,000 * 1단지 =

500    –우수농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1농가 =

농업인(농촌지도자)대회 개최 (=18,500)

7,500  ·지구단위 참가보상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15회 =

5,000  ·시상품,시상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00점 =

301 6,000
일반보상금

  ·급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1,200명 =

307 91,020민간이전 229,620 138,600  

91,020 02229,620 138,600 민간경상보조                    

45,000농촌지도자 활동지원(연합회 및 지구회)   45,000,000 * 1개회 =

36,000생활개선회 활동지원                     3,600,000 * 10개회 =

60,000고품질쌀 계약재배 포장비 지원              300 * 200,000개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0,020정부보급종 벼종자구입 차액지원              250,500 * 40톤 =

21,000수출국화 인공배지 양액재배 지원         21,000,000 * 1개소 =

수출농산물 계약재배단지 에너지절약 및 품질향상 시설개선 지원

307 57,600
민간이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,000 * 800평 * 8개단지 =

405 1,000자산취득비 1,000 0  

1,000 021,000 0 도서구입비                      

405 1,000
자산취득비

농업전문도서 구입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10종 * 5권 =

200
사업예산            134,657666,481 531,824 [국비285,993]

210
보조사업            151,227577,681 426,454 [국비285,993]

201 12,265일반운영비 30,665 18,400 [국비16,442]

6,720 0125,120 18,400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13,020농업전문인력 교육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6,510 시비6,510]

4,000새기술보급시범사업 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,000 시비2,000]

2,000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,000 시비1,000]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6,100농가경영컨설팅 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3,050 시비3,050]

5,545 025,545 0 행사지원비                      

5,545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1
일반운영비

[국비3,882 시비1,663]

202 △1,146여비 6,062 7,208 [국비3,802]

1,454 013,662 2,208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2,056농가경영컨설팅 견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,028 시비1,028]

1,500농업전문인력양성(지도공무원자율탐구 학습지원)              =

[국비1,500 ]

106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74 시비32]

△2,600 032,400 5,000 국외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2,400농업전문인력양성(지도공무원 해외연수)                      =

202
여비

[국비1,200 시비1,200]

206 △20,052재료비 117,090 137,142 [국비57,945]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△15,890 01100,844 116,734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64,844새기술보급시범 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32,422 시비32,422]

1,000새해영농설계 교육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500 시비500]

6,000농업전문인력교육 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3,000 시비3,000]

15,000농촌지도기반조성(새기술 전시실 설치)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7,500 시비7,500]

11,000영농4-H시범 영농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5,500 시비5,500]

3,000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(전산교육장 보완)              =

[국비900 시비2,100]

△4,162 0216,246 20,408 일시사역인부임                  

5,000새기술보급시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,500 시비2,500]

11,246과학영농현장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[국비5,623 시비5,623]

301 804일반보상금 29,508 28,704 [국비14,926]

804 0929,508 28,704 행사실비보상금                  

862농업인교육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603 시비259]

7,000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3,500 시비3,500]

2,000과학영농현장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,000 시비1,000]

18,146농업전문인력 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9,073 시비9,073]

1,500농가경영컨설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1
일반보상금

[국비750 시비750]

307 △70,644민간이전 109,356 180,000 [국비53,778]

△70,644 02109,356 180,000 민간경상보조                    

86,000새기술보급시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43,000 시비43,000]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4,000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2,000 시비2,000]

12,156지역특화시범사업(시설원예에너지 절감환경관리)              =

[국비6,078 시비6,078]

3,200농촌지도기관정보인프라구축(농업인일감갖기 사업장정보화사업)=

[국비1,200 시비2,000]

4,000농촌지도기관정보인프라구축(인터넷작목반화상정보시스템 설치)=

307
민간이전

[국비1,500 시비2,500]

401 250,000시설비및부대비 250,000 0 [국비125,000]

250,000 01250,000 0 시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180,000농촌지도기반조성(첨단과학영농시설)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90,000 시비90,000]

70,000농촌지도기반조성(새기술전시실설치)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1
시설비및부대비

[국비35,000 시비35,000]

405 △16,000자산취득비 35,000 51,000 [국비14,100]

△16,000 0135,000 51,000 자산및물품취득비                

15,000농촌지도기반조성(새기술전시실설치)                        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[국비7,500 시비7,500]

3,000농기계훈련사업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1,500 시비1,500]

17,000농촌지도기관정보인프라구축(전산교육장보완)                 =

405
자산취득비

[국비5,100 시비11,900]

220
자체사업            

△16,57088,800 105,370  

401 10,000시설비및부대비 42,000 32,000  

10,000 0142,000 32,000 시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30,000청사내부 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,000 * 1식 =

7,000주말농장 시설보수 및 원두막 설치           7,000,000 * 1식 =

401 5,000
시설비및부대비

주말농장 침수피해도로 보수                 5,000,000 * 1Km =

402 18,000민간자본이전 18,000 0  

18,000 0118,000 0 민간자본보조                    

시설원예 농업용수 수질개선시범 (=18,000)

9,000  ·염분여과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9,000,000 * 1개소 =

402 9,000
민간자본이전

  ·철분여과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3,000,000 * 3개소 =

405 △44,570자산취득비 28,800 73,370  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△44,570 0128,800 73,370 자산및물품취득비                

6,000조리실습용 제빵기구                        6,000,000 * 1종 =

4,000냉난방기(겸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,000,000 * 1대 =

18,000항온항습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,000,000 * 1대 =

800냉장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0,000 * 1대 =


